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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 2등급 

[ 높은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1. 04. 2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 05. 0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판매회사 본·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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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

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

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
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

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
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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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95260)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w 종류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5261 95262 95263 95264 9526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

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

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

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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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95260)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w 종류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5261 95262 95263 95264 9526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9.07.08. 최초 설정 
2010.03.16. 투자신탁의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변경전 변경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17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

업일의 다음 영업

일(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

권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

업일로부터 제3영

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

업일로부터 제3영

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

업일로부터 제4영

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 적용 
  

2010.05.03. 종류C 수익증권 판매보수율 인하 및 종류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 인

하 변경 
2011.05.04. 모든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율 인하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

일까지로 합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

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23층 
(☎ 02-751-05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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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11.04.20. 현재)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성 명 생년 직 위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조동혁 1963년 상무 15개 6,946억 원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리서치 5년/ 해외펀드운용 7년 

이동찬 1973년 이사 15개 6,946억 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푸르덴셜자산운용 채권전략담당 
- 푸르덴셜자산운용 해외채권팀장 
- 리서치 2년/ 채권및해외펀드운용 8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팀(Portfolio Management Group)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

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

문인력입니다. 
 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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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류형 구조 
• 수익증권 종류별 차이점: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

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 보수(연간)(순자산총액의 %) 
클래스 설정일 

판매 
환매 

(보유기간별) 
판매

보수 
운용

보수 
신탁

보수 
사무관

리보수 

종류A 2009.07.08. 
납입금액의 
0.7%이내(주1)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0.60 0.39 0.05 0.025 

종류C 2009.07.08. 1.05 0.39 0.05 0.025 

종류C-e 2009.07.08. 0.95 0.39 0.05 0.025 
종류C-w 2009.07.13. 0.02 0.39 0.05 0.025 
종류I -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

의 30% 0.30 0.39 0.05 0.025 
주 1)  종류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종류 A (협회코드:95261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협회코드: 95262)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협회코드: 95263)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w (협회코드: 95264)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종류 I (협회코드:95266)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수익증권 종류별 수수료율: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

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부담비율(연간) 

구 분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부담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이내(주1)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 시 

전환 수수료 - - - 
주 1)  종류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10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부담시기 

구분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w 종류I 

집합투자업자 보수 0.3900 0.3900 0.3900 0.3900 0.3900 
판매회사 보수 0.6000 1.0500 0.9500 0.0200 0.3000 
신탁업자 보수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기타비용(주1) 0.0322 0.0307 0.0320 0.0281 0.0307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주2) 1.0972 1.5457 1.4470 0.5131 0.7957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31%) 포함) (주3) 
1.4072 1.8557 1.7570 0.8231 1.1057 - 

증권거래비용(주4) 0.0310 0.0308 0.0309 0.0282 0.0308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

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

용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⑨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

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09.07.08.~2010.07.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

니한 종류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

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

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

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

투자기구(BGF 미국달러 하이일드 채권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0.31%(피투자

펀드의 운용보수는 연0.31%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
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여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에 포함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

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
전회계년도: 2009.07.08.~2010.07.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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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

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전환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재간접형 구조 
당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BGF US Dollar High Yield Bond 
Fund(이하 “BGF 미국달러 하이일드 채권 펀드”라 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

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

투자기구입니다.   
 
※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채권의 등급을 정하는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저등급(투기등급 및 투자부

적격 등급)으로 판정받은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의미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법 제9조제21항의 규

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중 미

국달러(USD)표시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것(이하 “외국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미국달

러 하이일드 채권 펀드(전세계에서 발행된 채권 중에서 미국달러 표시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 및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헤지 비

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

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

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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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외국집합투자증권 60%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중 미국달러 표시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

하는 것 

주식 40%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
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

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

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

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

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

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

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

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장내·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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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외국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

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

사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

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

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
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9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최초설정일

로부터 1
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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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

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

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집합

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
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

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

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

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

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

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

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

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

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

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제한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
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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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
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

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

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
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
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

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

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

간 적용한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제한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며 
펀드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미국달러 표시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BGF 미국달러 하이일드 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비투자등급 채권을 대상으로 Barclays 
Capital에서 발표하는 US Corporate High Yield Index의  하위 인덱스인 “Bar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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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High Yield 2% Issuer Capped Index”를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비

교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

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 Issuer Capped Index) × 90%] + [(Call) × 10%]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2)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

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

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증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

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

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

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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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
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

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

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3년 10월 29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미국달러로 표시된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주요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주요 운용전략 사항 
① 팀어프로치 방식으로 원칙에 입각되고, 오랜기간 동안 검증된 다
이나믹 투자 프로세스를 통하여 아래 조건으로 선별하여 투자 

 업종내에서 선두의 위치에 있는 비즈니스 
 강력한 경영진  
 가격결정력과 마진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 
 부채축소가 가능한 잉여현금흐름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재무약정과 건전한 자본구조 
 크레딧 리스크를 줄일수 있고,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  

② 보유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높은 성과 추구 
③ 블랙록 솔루션의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인 ‘알라딘’을 통해 
우월한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위험관리 가능  
④ 매도 원칙: 고유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자산에 대한 비

우호적인 정보, 공적네트워크로 발표된 부정적인 정보, 채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시에 애널리스트는 해당 채권을 재평가하

여 24시간 내에 배포하며 추가매수, 유지 및 매도 등의 투자

의견을 결정함 

BGF  
US Dollar 
High Yield 
Bond Fund 
(BGF 미국

달러 하이

일드 채권 
펀드) 

비교지수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 Issuer Capped Index × 100% 
 
나. 하이일드채권 시장 현황 및 전망 
 

하이일드 채권시장 전망 
    단기 전망    장기 전망 

     공급      긍정적      긍정적 

        리테일(수요) 
기관투자자(수요)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벨류에이션 1986~2008년의 평균 스프래드 수준 1986~2008년의 평균 스프래드 이하 
펀더멘털 & 이벤트 리스크       혼조      긍정적 

    부도율     안정 추세 저점으로부터 상승전망 
      채권펀드의 전망      긍정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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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이후 4개월간 월간 300억 달러 이상이 신규발행되었으며, 특히 2010년 
12월에는  247억 달러가 발행되어 역사상 가장 발행이 활발했던 12월이었음. 향후 
수년간 만기가 돌아올 것을 감안한 리파이낸싱이 신규채권 발행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또한, 발행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인수, 배당금지급 등을 위한 발행도 
크게 증가하였음.  

 2010년 하이일드채권시장으로 약 120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으며, 저금리 환경이 지
속되면서 투자자들의 고수익채권에 대한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  

 
(2) 하이일드 채권의 벨류에이션 
 현재 하이일드채권의 스프래드는 577bps로 장기평균인 579bps와 비슷한 수준.  
 하이일드채권의 스프래드는 역사적으로 시장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장기평균

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며, 시장상황을 볼 때, 현재 그러한 시기에 들어선것

으로 판단.  
 

하이일드 채권 스프래드 (2010년 12월 30일 기준) 
 

 
 

(3) 하이일드 채권의 펀더멘털 및 부도율 
 펀더멘털: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회복 등으로 경제회복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

행되었음. 현재의 회복세는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의 트리플적자, 고세율, 
더 엄격한 대출기준, 낮은 공장가동율, 여전히 높은수준의 실업률 등으로 미국의 장기성장율

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부도율: 부도율은 하이일드 채권의 벨류에이션과 리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중 하나

이며, 부도율이 낮은 시기에 하이일드 채권은 높은 리턴을 시현. 발행사를 기준으로 현재의 
부도율은 2.4%로서, 장기평균보다 낮은 수준. 많은 비투자등급회사들이 유동성을 개선하면서, 
단기부도의 리스크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회복율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
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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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

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

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

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당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

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
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
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

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
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
간 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

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

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
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

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전세계에서 발
행된 채권 중에서 미국달러 표시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에 투자신탁

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채권 가
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
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



 

  20 

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
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

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

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

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서 발행된 채권 중에서 미국달러 표시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함

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
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

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

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
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

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

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
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
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

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

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로 인
한 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
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

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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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보호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

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

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

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
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

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

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

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
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의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
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
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

기에 따른 기회비용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
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

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
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은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
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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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용위험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

액이 현재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

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
습니다.  

유동성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

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
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
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
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
정한다)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
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

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

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
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

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

해서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
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청약연기 위험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

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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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산정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

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

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

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

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

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

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

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

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

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당 투자신탁은 미국달러표시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

험도가 높은 수준의 2등급(높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투자대산자산의 가격

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채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

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

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

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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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세부내용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2등급 높은위험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투

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대 50%미만 투자하는 투자신탁 

• 장내차익거래용 파생상품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

하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4등급 낮은위험 
• 집합투자규약상 국공채를 비롯한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및 회사

채,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5등급 매우낮은위험 • 집합투자규약상 국공채 및 MMF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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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상기 예시는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블랙록자산운용㈜ 내부의 투자신탁 위험

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

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의 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신탁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동비율은 실제 편입비율과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4)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재간접형구조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당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적용하여 
투자대상의 비율을 산정하며 이를 기초로 위험등급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종류 A (협회코드:95261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협회코드: 95262)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협회코드: 95263)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w (협회코드: 95264)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종류 I (협회코드:95266)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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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

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

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판매 수수료 

부담비율(연간) 

구 분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부담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이내(주1)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주1) 종류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

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

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

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

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

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제8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5영업일        제9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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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

다. 
 
(3) 환매수수료 

부담비율(연간) 

구 분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비고 
(부담시기)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 시 

주 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

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시 편입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

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

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

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

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

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규약과 법령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

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

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
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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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  
a.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b.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c.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 등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d.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사유  
a.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 집합투자업자ㆍ 신탁업자

ㆍ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집합투자자총회(환
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
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

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

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

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

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

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ㆍ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

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

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

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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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

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당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은 2개 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다

만,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평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은 평가기

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
속해서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못한 상장채

무증권을 포함한다)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

초로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해
당 집합투자업자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외화표시 상장채무증권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채
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평

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

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

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위의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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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집합투자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부동산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
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실물자산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
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
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

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제공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제
공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가격 계산시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가격이 없거나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

결합니다. 

구성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회사경영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운용본부장, 관리담당임원 
(2) 위 원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 임원(Operations) 
(3) 위 원 :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평가위원회의 주무부서는 Operations Team으로 합니다. 

소관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

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른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

산으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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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비율(연간) 

구 분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부담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이내(주1)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 시 

전환 수수료 - - - 
주 1)  종류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부담시기 
구분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w 종류I 
집합투자업자 보수 0.3900 0.3900 0.3900 0.3900 0.3900 

판매회사 보수 0.6000 1.0500 0.9500 0.0200 0.3000 
신탁업자 보수 0.0500 0.0500 0.0500 0.0500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기타비용(주1) 0.0322 0.0307 0.0320 0.0281 0.0307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주2) 1.0972 1.5457 1.4470 0.5131 0.7957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31%) 포함) (주3) 
1.4072 1.8557 1.7570 0.8231 1.1057 - 

증권거래비용(주4) 0.0310 0.0308 0.0309 0.0282 0.0308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

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

용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⑨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

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09.07.08.~2010.07.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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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종류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

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

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

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

투자기구(BGF 미국달러 하이일드 채권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0.31%(피투자

펀드의 운용보수는 연0.31%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
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여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에 포함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

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
전회계년도: 2009.07.08.~2010.07.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

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

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수익증권 

[선취수수료(0.7%로 가정)포함] 
213 523 864 1,878 

종류 C 수익증권 189 595 1,042 2,373 
종류 C-e 수익증권 179 564 988 2,249 
종류 C-w 수익증권 85 268 470 1,071 
종류 I 수익증권 114 358 628 1,429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

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

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와 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6개월이 되는 시

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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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기간별 투자자 부담 비용 추이(수익증권 종류별)> 

-

500

1,000

1,500

2,000

2,500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투자기간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단위:천원)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w

종류I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

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

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

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

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

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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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

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
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ㆍ평가손익은 과세대

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

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

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

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

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

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이 >1 이면 1, 환급비율이 <0 이면 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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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
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2009.07.08.~2010.07.07.)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제표                                                          (단위: 원)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요약재무정보 

20100707 - - 
I .운용자산 5,678,612,832   
   증권 4,855,724,168   
   현금 및 예치금 822,888,664   
II. 기타자산 399,843,101   
자산총계 6,078,455,933   
II. 기타부채 784,802,183   
부채총계 784,802,183   
I. 원본 4,397,964,000   
II. 수익조정금 -7,121,792   
III. 이익잉여금 902,811,542   
자본총계 5,293,653,750   
I . 운용수익 970,991,591   
    이자수익 6,073,741   
    매매/평가차익(손) 908,734,923   
    기타이익 56,182,927   
II. 운용비용 68,180,049   
    관련회사보수 66,182,405   
    기타비용 1,997,644   
III. 당기 순이익 902,811,542   
* 매매회전율(주1) 0   
* 매매수수료 1,938,30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

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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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차대조표                                                        (단위: 좌, 원)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대차대조표 

20100707 - - 
I. 운용자산 5,678,612,832   
    (1) 현금 및 예치금 822,888,664   
         현금 및 현금성자산 726,654,764   
         증거금 96,233,900   
    (3) 유가증권 4,855,724,168   
         지분증권 4,855,724,168   
II. 기타자산 399,843,10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2,654,100   
         정산미수금 3,336,514   
         미수이자 78,460   
         기타자산 363,774,027   
자산총계 ( I + II) 6,078,455,933   
II. 기타부채 784,802,183   
         정산미지급금 60,499,031   
         해지미지급금 362,585,400   
         수수료미지급금 15,658,283   
         기타미지급금 72,769   
         기타부채 345,986,700   
부채총계 ( I + II) 784,802,183   
I. 원본 4,397,964,000   
         원본액 4,397,964,000   
II. 이익잉여금 902,811,542   
         당기순이익 902,811,542   
III. 설정조정금 1,643,363,865   
IV. 해지조정금 -1,650,485,657   
자본총계 ( I + II + III + IV ) 5,293,653,750   
[클래스(판매_펀드별 순자산]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A) 3,818,772,255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 973,465,447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e) 206,844,871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w) 294,571,177   
[클래스(판매_펀드별 좌수]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A) 3,171,024,194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 812,296,480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e) 172,078,496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w) 242,564,830   
[클래스(판매_펀드별 기준가격]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A) 1,204.27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 1,198.41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e) 1,202.04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w) 1,214.40   
주1)  종류형 수익증권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운용펀드 기준으로 단일 대차대조표로 작성되었으

며, 좌수 및 기준가격 등은 종류 수익증권별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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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 좌, 원)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손익계산서 
20090708-20100707 - - 

I. 운용수익 970,991,591   
    (1) 투자수익 62,256,668   
         이자수익 6,073,741   
         기타이익 56,182,927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832,344,229   
         지분증권매매차익 907,069,150   
         파생상품매매차익 1,392,953,555   
         외환거래차익 532,321,524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923,609,306   
         파생상품매매차손 1,458,008,483   
         외환거래차손 465,600,823   
II. 운용비용 68,180,049   
         운용수수료 24,585,559   
         판매수수료 36,868,871   
         수탁수수료 3,151,986   
         사무수탁수수료 1,575,989   
         감사인보수비 1,320,000   
         기타비용 677,644   
III. 당기순이익 ( I - II ) 902,811,542   
* 총좌수 4,397,964,000   
* 당기순이익(좌당 or 1000좌당) 205.28   
주1)  종류형 수익증권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단순 계산값(순이익 합계/종류 수익증권 좌수 합

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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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단위: 좌, 원) 
가. 종류 모 수익증권 

회계기간 중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간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0708 - 
20100707 0 0 13,588,271,597 15,281,876,799 9,226,548,410 10,940,510,679 4,361,723,187 4,341,366,120 

   
나. 종류 A 수익증권 

회계기간 중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간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0708 - 
20100707 0 0 11,421,244,002 12,806,803,625 8,250,219,808 9,715,392,239 3,171,024,194 3,091,411,386 

 
다. 종류 C 수익증권 

회계기간 중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간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0708 - 
20100707 0 0 1,055,025,432 1,234,151,017 242,728,952 285,252,456 812,296,480 948,898,561 

 
라. 종류 C-e 수익증권 

회계기간 중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간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0708 - 
20100707 0 0 452,975,142 520,591,556 280,896,646 329,986,687 172,078,496 190,604,869 

    
마. 종류 C-w 수익증권 

회계기간 중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간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90710 - 
20100707 0 0 740,451,738 751,513,981 497,886,908 591,586,589 242,564,830 159,92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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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최근1년 설정일 이후 
연도 2009.07.08 ~ 

2010.07.07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2009.07.08 ~  

2010.07.07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 20.61    20.61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A) 20.43    20.43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 19.84     19.84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e) 20.20    20.20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w)     21.57 

비교지수 24.31    24.31 
주 1)  비교지수: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 Issuer Capped Index) × 90%] + [(Call) × 10%]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

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

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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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A)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e)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w) 비교지수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최근1년차 
연도 2009.07.08 ~ 

2010.07.07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 20.61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A) 20.43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 19.84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e) 20.20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w)       

비교지수 24.31      
주 1)  비교지수: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 Issuer Capped Index) × 90%] + [(Call) × 10%] 
 2)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

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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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e) USD하이일드(채권-재간접)(H)(C-w) 비교지수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0.07.07. 기준, 단위: 백만원) 

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부 
동 
산 

실물 
자산 

기타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0 0 0 4,856 0 0 0 0 0 313 0 5,169 미국 
달러 ( 0.00 ) ( 0.00 ) ( 0.00 ) ( 85.61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5.52 ) ( 0.00 ) ( 91.13 ) 

0 0 0 0 96 0 0 0 0 413 -7 503 한국 
원 ( 0.00 ) ( 0.00 ) ( 0.00 ) ( 0.00 ) ( 1.70 ) ( 0.00 ) ( 0.00 ) ( 0.00 ) ( 0.00 ) ( 7.29 ) -( 0.12 ) ( 8.87 ) 

0  0  0  4,856  96  0  0  0  0  727  -7  5,672  
합계 

( 0.00 ) ( 0.00 ) ( 0.00 ) ( 85.61 ) ( 1.70 ) ( 0.00 ) ( 0.00 ) ( 0.00 ) ( 0.00 ) ( 12.81 ) -( 0.12 ) ( 100.00 )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85%

2%

13%
0%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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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23층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회사 연혁 
 2008.05.14. 블랙록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설립 
 2008.07.11. 블랙록자산운용㈜ 자산운용업 허가 

자본금 130억원 
주요주주현황 BlackRock Fund Managers Limited (100%) 

 
※ 집합투자업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개요 
블랙록(BlackRock)은 미화 3.15조 달러 규모의 자산(2010년 6월 30일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
산운용사로, 직원 수 8,500여명,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운용센터와  현지법인, 사무소 등 글로벌 네
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8년 현 회장 래리 핑크(Larry Fink)에 의해 채권운용전문회사로 설립 출범 이래, 2005년 State Street 
Research and Management and SSR Realty를 인수하였고, 2006년 9월에는 메릴린치 투자신탁과의 인수

합병을 통해 운용측면에서는 주식운용 플랫폼을 완성 구축하게 되었고, 영업측면에서는 리테일 비즈

니스와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단순한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블랙록 솔루션(BlackRock Solutions)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 7조 달러 상당의 기관투자자 자금에 대해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
월 1일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arclays Global Investors)와 통합하여 세계적인 명성의 자산운

용사로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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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연도 내용 
1988  Blackstone Financial Management설립 
1992 BlackRock으로 사명 변경 
1995 PNC사의 채권 운용 담당 
1996 PNC의 개방형 무츄얼 펀드 담당 
1998 주식, 채권, 유동성, 무츄얼 펀드 부문 통합 
1999 기업공개 실행 (NYSE: BLK) 
2000 BlackRock Solutions®을 통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 개시 
2005 State Street Research 부문 인수 
2006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와 합병 
2007 Quellos 인수 
2009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arclays Global Investors)와 통합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

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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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 1 기 

(2009.03.31.) 
제 2 기 

(2010.03.31.) 계정과목 

제 1 기 
(2008.05.14-
2009.03.31.) 

제 2 기 
(2009.04.01.-
2010.03.31.) 

고정자산 529 297 영업수익 2,719 4,679 
유동자산 8,480 9,426 영업비용 5,282 6,195 
자산총계 9,009 9,723 영업이익 -2,563 -1,516 
고정부채 0 0 영업외수익 0 0 
유동부채 1,572 1,802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1,572 1,802 경상이익 -2,563 -1,516 
자본금 10,000 12,000 특별손익 0 0 

자본잉여금 0 0 세전순이익 -2,563 -1,516 
이익잉여금 -2,563 -4,079 당기순이익 -2,563 -1,516 
자본조정 0 0       
자본총계 7,437 7,921     

 
라. 운용자산 규모(2011.04.20. 현재 순자산 기준/ 억원) 

증권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계 

수탁고 6,358 - - 589 - - - - 6,94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 1588-1770) 

회사연혁 
• 1984년: 서울지점 설립 
• 1986년: Marine Midland Bank 서울지점 인수 

홈페이지  www.kr.hsbc.com 

나.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금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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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의무 
(1)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

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

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라. 책임 

(1)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

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습니다.  
(2)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

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번지  
(☎ 02-3771-9800) 

회사 연혁 
 2000년: 회사 설립등기, 사무관리대행 서비스 개시 
 2000년: 금융감독위원회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 등록 
 2003년: HSBC그룹으로 합류 

 
나.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다. 의무와 책임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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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유화증권빌딩9층 
(☎ 02-3770-0400) 

회사연혁 
- 설 립 일 
- 자 본 금 

 
- 2000.5.29 
- 50억원 

 
- 2000.6.20 
- 30억원 

 
나. 주요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

투자기구에 제공합니다. 채권평가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

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③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

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는 증권평가기준 을 협회와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 공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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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집합투자자총회(또는 “수익자총회”라 

함)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

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

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

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

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

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

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

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

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

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

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

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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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

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

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

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

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

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

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

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

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

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

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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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

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

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

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

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

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

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

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

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

탁의 피흡수 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

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같다)을 최초

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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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

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

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

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

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

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

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

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

전율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
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

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⑦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ㆍ국가별 투자내역 
⑧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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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 
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⑩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

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⑪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

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

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

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⑥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ㄴ.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ㄷ.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③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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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규약에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

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

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lackrock.co.kr)ㆍ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

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

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

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

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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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

용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

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

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업무 역량(나이트데스크 유무, 브로커 영어 숙련도, 외국사 거래 여부 등)  
(2) 블랙록자산운용㈜를 위한 차별화된 매매서비스(거래 환경 편의성, 가격(best price) 

조달 역량 등)  
(3) 거래 중 에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구조 및 인력 등) 
(4)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원가능 서비스(리서치 지원, 처리시간(turnaround time), 백

오피스 역량 등) 
(5) 회사 기본 정보 (조직, 인력 등)  
(6)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본/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의 안정성 등) 

 
자산운용회사는 자체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별 매매주문을 배분하고 준법감시인이 
그 내용을 점검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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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

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

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

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

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

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

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

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

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

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

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

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

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54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

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

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

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

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

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

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

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

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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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판매회사 및 점포명: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판매회사 및 점포명: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용)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절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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